
부속서 4-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일반 주해

1.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상품은 원산지

상품이다.

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생산의

결과로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이 부속서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에

대하여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이 달리

이 장의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리고

나. 그 상품이 이 장 및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산지 기준의 해석 목적상,

가. 특정 호 또는 소호에 적용되는 특정 기준 또는 특정 기준들은 그 호

또는 소호 바로 옆에 규정된다.

나. 소호에 적용가능한 기준은 그 소호의 상위 호에 적용가능한 기준에

우선한다.

다. 세번변경의 요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된다.

라. 상품이 어느 한 재료로 전적으로 만들어진 경우, 그 상품은 "완전히“

그 재료로 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마.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류라 함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류를 말한다.

호라 함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

소호라 함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 그리고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이라 함은

1) 원단을 언급하는 데 사용하는 때에는, 더 이상의 과정없이 사용

하도록 준비된 마무리된 원단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생산 과정과 마무리 작업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과 작업은 제직,

편직, 니들링(미봉), 터프팅, 펠팅, 인텐글링 또는 다른 그러한

과정과 같은 형성 과정과, 표백, 염색 그리고 날염을 포함하는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그리고

2) 원사를 언급하는 데 사용하는 때에는, 필라멘트, 스트립, 필름 또는

쉬트의 압출로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필라멘트를 완전히 연신

하거나 필름 또는 쉬트를 스트립으로 가늘게 벗기는 것이나, 모든

섬유를 원사로 방적하는 것, 또는 둘 다를 포함하고, 최종적인

사 또는 합사로 끝나는 모든 생산 과정과 마무리 작업을 말한다.


